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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도로 통행규정
제1절 일반적 규정
[제35조]

자동차와 비자동차는 우측 통행제를 실시한다.
[제36조]

도로조건과 통행수요에 근거하여 도로는 자동차도로 비자동차 도로,·보행자 도로로 구분되며, 자동차 도로,·비자동차 도로,·보행자도로는 서로 구분하여 통행한다. 자동차도로,·비기동차도로·,보행자 도로의 구분이 없는 경우, 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으로 운행하고 비자동차와 보행자는 도로의 양쪽으로 통행한다.
[제37조]

도로에 전용차도가 따로 구분된 경우, 전용 차도에는 규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으며 기타 차량이   전용차도에서 운행하는 것은 금지된다.
[제38조]

차량과 보행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.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지휘하는 경우, 교통경찰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.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에서는 안전확보 및 소통원활의 원칙에 따라 통행한다.
[제39조]

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도로 및 교통 유동량에 관한.구체적상황에.근거하여.자동차·비자동차·보행자에대하여 교통완화·,통행제한·,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대형 집회나 대규모 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, 또는 공공의 도로교통과 직접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.
[제40조]

자연재해나 열악한 기상조건 또는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교통안전이 엄중한 영향을 받는 경우,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교통관리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.
[제41조]

도로통행과 관련한 기타 구체적 규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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